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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8 년 4 월 27 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다. 판문점선언 

제 3 조 제 3 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 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며, 벌써 종전선언이 가능한 날짜로 정전협정 체결일인 (2018 년) 7 월 27 일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1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3 월 21 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제 2 차 회의 시 양자 간 정상회담을 넘어선 ‘남 · 북 · 미 3 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제시했다.2 이는 종전선언이 결국은 ‘남 · 북 · 미 3 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종전선언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 년 10 월 

4 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 4 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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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미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시했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 4 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 자 또는 4 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 4 조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협력’만을 

언급했으므로 판문점선언보다 추진 동력이 크지는 않았다.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이 무엇이고 종전선언이 어떤 법적 함의를 가지는지 더 나아가 

종전선언은 앞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이슈브리프는 남북 더 나아가 3 자 또는 4 자가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 이 선언이 단순히 상징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제법상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하고자 한다면 그 선언은 비핵화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언급과 함께 향후 

체결될 평화협정의 내용 또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1979 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의 방향을 제시했던 1978 년 ‘캠프데이비드합의’(Camp David Accords) 

사례는 실효성 있는 종전선언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례이다. 

 

 

2.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 

 

(1) 종전선언의 의미 

 

종전선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war)의 국제법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일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제법상 전쟁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몇몇 저명한 국제법학자들이 제시한 전쟁의 정의만 있을 뿐이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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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는 일단 국가의 무력사용, 전쟁법 등에 관한 한 세계적인 국제법학자인 

이스라엘 출신 요람 딘스타인(Yoram Dinstein)이 제시한 전쟁의 정의를 기초로 전쟁의 

종료, 즉 ‘종전’(termination of war)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딘스타인은 

 

“전쟁은 기술적이든 실질적이든 둘 이상 국가들 간의 적대적 상호 작용이다. (War is 

a hostile interaction between two or more States, either in a technical or in a 

material sense.)”3 

 

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딘스타인의 전쟁 정의에 의하면 상호 간에 실질적 적대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종전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법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는 한 ‘기술적’(technical) 차원에서 전쟁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전협정이 발효한 1953 년 7 월 27 일부터 한반도에서 실질적 

적대행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즉,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명백히 종료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2) 종전선언의 필요성 

 

2018 년 4 월 27 일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정전협정 → 종전선언 → 평화협정]이라는 

순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순차적 단계가 된다. 그러나 국제법을 고려했을 때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제 1 조가 법적 

종전은 물론 새로운 평화의 도래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영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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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을 법적으로 끝낸 1842 년 난징조약 제 1 조는 “이후 영국 

여왕과 청나라 황제 간에 그리고 영국 신민과 청나라 신민 간에 평화와 우호가 있어야 

한다… (There shall henceforward be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His Majesty the 

Emperor of China, and between their respective Subjects, …)”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곧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체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제 1 차 세계대전 종전을 목적으로 체결된 1918 년 11 월 11 일 정전협정 

제 34 조4는 (그 후 여러 차례 연장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정전 기간을 단지 36 일로 

예정했었다. 즉,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체결 및 발효와 함께 창설될 새로운 법적 체제를 

향한 ‘잠정적’(provisional) 체제를 구축할 뿐이다. 1953 년 7 월 27 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 4 조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 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전협정 

발효로 인한 잠정적 체제 구축만을 예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잠정적 성격만을 가진 정전협정이 65 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추후 체결될 

평화협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또는 사실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체결로 곧바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법적 장애물은 없다는 점이다. 즉,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판문점선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이상 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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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선언의 주체 

 

종전선언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남과 북만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남 · 북 · 미 더 나아가 남 · 북 · 미 · 중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우선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만 반드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 1 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과 (법적 

종전을 이룩한) 평화협정을 예로 들어보자. 1918 년 11 월 11 일 체결된 정전협정5에는 

일방 당사자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프랑스 출신 페르디낭 포슈(Ferdinand Foch) 및 

영국 출신 로슬린 위미스(Rosslyn Wemyss)가 그리고 타방 당사자로 4 명의 독일 대표들이 

서명했다. 하지만 법적 종전을 완성한 평화협정인 1919 년 6 월 28 일 

베르사이유조약 6 에는 독일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무려 

28 개국이 서명하게 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종전선언의 주체 더 나아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논리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의 주체로 남과 북은 물론 남 · 북 · 미 또는 남 · 북 · 미 · 중 등 어떤 

경우의 수도 선택될 수 있다. 이는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 역시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한다면 종전선언의 실효성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내용 또는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중국의 

의사가 일부라도 반영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4) 종전선언의 효과 

 

종전선언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가? 정치적 종전인가 또는 법적 종전인가? 현재 

종전선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일단 종전선언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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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 체제는 1953 년 

7 월 27 일 체결되고 발효된 ‘정전협정’이 된다. 즉, 종전선언은 아름다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함의를 가져다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전협정 

제 1 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 존재하는 군사분계선이 종전선언 즉시 남북 간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전히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3. 평화협정 체결 방향을 설정한 1978 년 ‘캠프데이비드합의’ 사례 분석 

 

지미 카터는 1977 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즉시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78 년 9 월 17 일 ‘캠프데이비드합의’(Camp David 

Accords)라는 역사적 합의에 당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와 이스라엘 총리 메나헴 

베긴이 서명했다. 캠프데이비드합의는 1979 년 3 월 26 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캠프데이비드합의는 두 가지 ‘틀’(framework)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중동 평화를 

위한 틀’(Framework for Peace in the Middle East)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Framework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etween 

Egypt and Israel)이다. 그런데 ‘중동 평화를 위한 틀’에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내용이 

존재하므로 두 가지 틀 모두 분석할 가치가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평화협정 체결을 이끈 

캠프데이비드합의 분석을 통해 현재 남과 북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내용 및 법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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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 평화를 위한 틀 

 

1978 년 9 월 17 일 합의된 ‘중동 평화를 위한 틀’은 평화협정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원칙 또는 취해져야 할 조치 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승인(recognition), 경제제재 해제, 

상대국 국민에 대한 적법절차 보호 제공 등이다. 이는 1979 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 3 조 제 3 항7을 통해 구현되었다. 

 

중동 평화를 위한 틀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보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동 문제에 관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합의를 나열했다. 그런데 중동 

평화를 위한 틀 내에 포함된 하나의 주제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이긴 하나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시기 등 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합의 내용이 

필요했으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도 함께 만들어졌다. 

 

(2)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틀’ 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1978 년 9 월 17 일부터 3 개월 

이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했으며,8 평화협정 체결 시로부터 2~3 년 이내에 평화협정 

내용이 이행될 것을 목표로 했다.9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 내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까지 

이집트의 주권 존중, 시나이반도로부터 이스라엘의 철군, 수에즈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10 이와 같은 내용은 1979 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 1 조부터 제 5 조까지를 통해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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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프데이비드합의’ 사례의 종전선언에의 적용 

 

캠프데이비드합의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캠프데이비드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또는 정치적 합의(political 

agreement)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캠프데이비드합의는 발효를 위해 비준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속력을 보여주는 ‘shall’ 대신 

‘will’ 등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법적 구속력 없는 캠프데이비드합의의 형식과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의 형식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선언도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이후 체결될 평화협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1) 종전선언 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틀’ 포함 

 

평화협정 체결을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후 전개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또는 협력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합의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선언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원칙 또는 조치 등이 

포함되거나 구체적인 분쟁해결수단 등이 포함된다면 종전선언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는 캠프데이비드합의 내 ‘중동 평화를 위한 틀’이 

잘 증명한다. 

 

(2) 종전선언 내 ‘비핵화, 국경선 등에 관한 틀’ 포함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란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면은 ‘비핵화’ 문제이다. 판문점선언 

제 3 조는 총 네 개의 항을 통해 [불가침 → 군축 →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 완전한 

비핵화] 순서를 제시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비핵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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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했으나 2018 년 5 월 2 일 통일부장관이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1  오히려 종전선언 내 

비핵화 문제에 관한 틀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남북의 국경선 문제에 관한 틀 역시 종전선언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될지, 비무장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북방한계선(NLL)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등에 관한 원칙 또는 로드맵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 나가며 

 

1979 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 1 조 제 1 항은 “이 조약의 비준서 교환에 

따라 당사국 간 전쟁 상태는 종료되고 평화가 구축될 것이다. (The state of war between 

the Parties will be terminated and peace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m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종전은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협정 제 1 조를 통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종전선언을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하여 

상징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1978 년 9 월 17 일 캠프데이비드합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중동 평화를 위한 틀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이 만들어짐으로 이후 체결된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 간 평화협정 내용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2018 년 5 월 2 일 통일부장관은 올해는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종전선언만을 추진한다고 했다. 12  이는 (2018 년) 7 월 27 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018 년 말까지 시간이 있는 이상 향후 체결될 평화협정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전선언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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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등에 관한 틀을 포함시켜 평화협정 제 1 조를 통해 이루어질 

법적 종전과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법적 체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30006002 

2 http://www.nocutnews.co.kr/news/4942369 

3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5. 

4 “The duration of the armistice is to be 36 days, with option to extend.” 

5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m-ust000002-0009.pdf 

6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m-ust000002-0043.pdf 

7 “The Parties agree that the normal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m will include full recognition,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termination of economic boycotts and discriminatory barriers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and will guarantee the mutual enjoyment by citizens of the 

due process of law.” 

8 “In order to achieve peace between them, Israel and Egypt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a goal 

of concluding within three months of the signing of this framework a peace treaty between them.” 

9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terms of the peace treaty will be implemented between two and 

three years after the peace treaty is signed.” 

10 “The following matters are agreed between the parties: 

   (a) the full exercise of Egyptian sovereignty up to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border between Egypt 

and mandated Palestine; 

   (b) the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from the Sinai; 

   (c) the use of airfields left by the Israelis near El Arish, Rafah, Ras en Naqb, and Sharm el Sheikh for 

civilian purposes only, including possible commercial use by all nations; 

   (d) the right of free passage by ships of Israel through the Gulf of Suez and the Suez Canal on the basis 

of the Constantinople Convention of 1888 applying to all nations; the Strait of Tiran and the Gulf of 

Aqaba are international waterways to be open to all nations for unimpeded and nonsuspendabl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 

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2_0000298174&cid= 

12 Ibid. 


